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별지 제57호서식]

납세자권리헌장

1. 납세자로서 귀하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2. 귀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로 추정됩니다.

3. 귀하는 법령에 의해서만 관세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

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귀하는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는 이미 조사받은 사안에 대하여 다시 조사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습니다.

5. 귀하는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관세조사의 대상ㆍ사유ㆍ기간을 사전

에 통지받으며, 사업상 어려움 등으로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

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귀하는 세관공무원에게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변호사 또는 관세사로 하여금 조사

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7. 귀하의 동의가 있어야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와 서류 등이 세관

관서에 일시 보관될 수 있는 것이며, 관세조사가 종료되었을 때에 귀하는 세관관서

에 일시 보관된 장부 등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8. 귀하는 관세조사 기간이 연장, 중지 또는 재개될 때, 조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9. 귀하는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귀하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0. 귀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거나 침해당한 경우에

는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불복을 제기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

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

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